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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단 당이2014 21649

원 고 ◆◆◆

피 고 한민국

변 종 결 2015. 3. 6.

판 결 고 2015. 4. 3.

원고 청구를 각한다1. 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. .

청주지 법원 타경 부동산 임 경매 사건에 하여 청주지 법원이2014 @@@@

작 한 당 피고에 한 당액 원 원2014. 11. 3. 30,957,785 15,756,010 ,

원고에 한 당액 원 원 각 경 한다563,435 15,765,210 .

사실1.

가 원고 는 충북 소재 임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. 2009. 10. 21. ( ‘ ’ )☏☏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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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지분에 하여 매매를 원인 한 각 소 권이 등 를 마쳤1/2 2009. 10. 16.

다.

나 원고는 새마 고 변경 상 새마 고 부 출. 2009. 10. 21. ( : )★★ ♠♠

았는데 원고 는 같 날 출 채 를 담보하 하여 이 사건 부, ☏☏☏

동산 부에 하여 새마 고 근 당권 계약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,★★

에 하여 채권 고액 원 채 자 원고 새마 고 명 근 당42,000,000 , ★★

권 등 이하 이 사건 근 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( ‘ ’ ) .

다 피고 산하 는 조 체납 이 이 사건 부. 2010. 10. 25.◇◇ ☏☏☏

동산 지분에 하여 압류등 를 마쳤다.☏☏☏

라 그 후 원고가 새마 고에 한 출 변 를 지체하자 새마. ,★★ ★★

고는 이 사건 근 당권에 하여 청주지 법원 타경 이 사건 부동산2014 @@@@

에 한 임 경매를 신청하 고 경매법원 이에 라 진행 경매 차, 2014. 11. 3.

에 아래 같 당 이하 이 사건 당 라 한다 를 작 하 다( ‘ ’ ) .

마 원고는 당 일에 피고 당액에 하여 이 를 하고 그 부 주일. 1

이내에 이 사건 소를 하 다.

인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[ ] , 1, 2 ,

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 배당액

군수☉☉ 1 교부권자( )☏☏☏ 원9,200 원9,200

새마을금고★★ 1 근저당권자 원30,403,550 원30,403,550

세무서 피고( )◇◇ 2 압류권자( )☏☏☏ 원194,899,140 원30,957,785

원고 3 채무자겸 소유자 원563,435 원563,435

합계 61,933,97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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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주장에 한 판단2.

가 원고 주장 요지.

이 사건 근 당권 이 사건 부동산 부에 그 효 이 미 므 이 사건에 경매,

법원 당할 액 원에 이 사건 근 당권 피담보채 인61,933,970

원 우 당하여야 하고 나 지 당 잔액 원 원30,403,550 , 31,530,420 (61,933,970

원 다시 원고 공 지분 나누어 각 원- 30,403,550 ) 15,765,210☏☏☏

원 원고 각 채권자들에게 당하여야 한다(31,530,420 × 1/2) .☏☏☏

그런데 경매법원 당할 액 원 처 부 원고 각 공, 61,933,970 ☏☏☏

지분인 나누어 원고 공 지분 경매 가에 근 당권자인 새마 고에게1/2 ★★

우 당하고 나 지 원만 원고에게 당하 며 공 지분 경매, 563,435 , ☏☏☏

가는 부 채권자들에게 당하 다.☏☏☏

라 이 사건 당 원고에 한 당액 원이 고 피고에 한15,765,210 ,

당액 원 각 경 어야 한다15,756,010 .

나 판단.

법리1)

동일한 채권 담보를 하여 공 인 부동산에 당권 한 경우 각 공 지분

에 하여는 공동 당 계가 립하여 각 공 지분 당권 피담보채 액

담보한다 법원 고 다 판결 참조( 2006. 6. 15. 2005 44091 ).

공동 당권이 어 있는 개 부동산 일부는 채 자 소 이고 일부는

상보증인 또는 취득자 소 인데 개 부동산 경매 가를 동시에( 3 ) ,

당하는 에는 상보증인 또는 취득자 이 민법 조 조 규 에( 3 ) 481 , 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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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변 자 에 하여 채 자 소 부동산에 하여 담보권 행사할 있는 지

에 있는 등 고 할 동일한 채권 담보 개 부동산에 당권 한, “

경우에 그 부동산 경매 가를 동시에 당하는 에는 각 부동산 경매 가에

하여 그 채권 분담 한다 고 규 하고 있는 민법 조 항 용 지 아니” 368 1

한다고 이 상당하므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 는 채 자 소 부동산 경매,

가에 공동 당권자에게 우 당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,

보증인 또는 취득자 소 부동산 경매 가에 추가 당 하여야 한다( 3 ) (

법원 고 다 판결 고 다 판결 등2010. 12. 23. 2008 25671 , 2010. 4. 15. 2008 41475

참조).

구체 판단2)

원고 는 원고 채 를 담보하 하여 각 지분 공 하고 있1/2☏☏☏

는 이 사건 부동산 부에 하여 이 사건 근 당권 등 를 마 사실 앞 본

같 므 법리에 추어 원고 각 해당 공 지분에 하여 공동, ☏☏☏

당 계가 립한다고 할 것이어 경매법원 는 원고 공 지분에 한 경매

가에 공동 당권자인 새마 고에게 우 당 하고 부족분이 있는,★★

경우에 한하여 상보증인인 공 지분에 한 경매 가에 추가 당☏☏☏

하여야 할 것이다.

라 이 사건에 경매법원이 당할 액 원 원고 소 공 지분61,933,970

경매 가 원 원 에 공동 당권자인 새마 고에30,966,985 (61,933,970 × 1/2) ★★

게 그 피담보채권액 원 우 당하고 그 나 지 원 원고에게30,403,550 , 563,435

당하는 한편 소 공 지분 경매 가 원 에 한 부, 30,966,985☏☏☏ ☏☏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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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자인 군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당한 것 앞 살펴본 법리에 추어☉☉

당하다고 이 상당하므 원고 주장 이 없다, .

결3.

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,

판결한다.

판사 재


